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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아동그룹홈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 및 항목 분석을 통하여 그룹홈 운영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는 첫째, 아동그룹홈의 인건비 지원에 있어 동종 시설 간 및 

지역 간 종사자들의 처우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며 소규모 보호시설 운영 시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이에 따른 소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지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 운영비 지원은 아동의 보편적이고

특수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동종 시설 간 상대적 차이가 확인되었다. 셋째, 아동그룹홈에 대한 

별도의 사업비 지원이 없어 안정적인 사업 기획 및 실행의 한계가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룹홈

보호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 그룹홈의 예산 지원 방안을 논하였다.

주제어 : 보호대상아동,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예산, 처우개선, 재정지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grouphome management, by analyzing the sizes and items of children grouphome budgets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ost crucial 

issue regarding labor costs within child grouphome budget, was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onditions between workers in similar institutions and regions. Small-sized institutions 

operated under a system that inevitably required excessive workload for workers, leading to 

exhaustion. Second, the support of operation expenses was absolutely insufficient to meet the 

general and special needs of children, and the relative differences between facilities of the same 

type were also identified. Third, children grouphome had limitations in stable business planing and 

implementation due to the absence of business expense support. Through this analysis, this paper 

discussed appropriate budget supporting measures regarding children grouphome, in order to 

ensure equal protection of grouphom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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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학대, 유기, 정신적 문제 등

으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1997년 IMF 위기 이후 2002년 

12,284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매년 4

천여명 이상의 아동들이 발생하고 있다[1]. 원가정 밖에

서 보호를 받는 아동들은 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그룹홈 등에서 시설보호를 받거나 혹은 입양, 위탁

가정 등 가정보호를 받게 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의 인식으로 가정위탁제도

가 활성화되며 2000년대 초반(2000-2003) 시설보호와 

가정보호의 비율이 역전되는 듯 하였으나 2008년 이후, 

다시 시설보호 비율이 증가하여 2020년에 신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중 66.2%의 아동들이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다[1]. 시설보호의 가장 비중이 큰 아동양육시설은 가정과 

같은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보호, 양육되기에는 대규모

화되어 아동들이 집단생활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가능한 가정환경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정상화 원리, 

탈시설화 지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2]. 

이에 반해, 그룹홈은 지역사회 내 일반 가정과 같은 

형태를 띠며 보육사의 지도하에 5-7명의 소수가 함께 

거주하는 대안시설로 탈시설화 맥락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 매년 신규 시설보호 중 그룹홈 보호 아동의 비율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며

[3], 가정외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반영구적

가족기능을 담당하는 그룹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Table 1. number of children in grouphome care(n, %)

Year 2012 2014 2016 2018 2020

at-rick 

children
6,926 4,994 4,583 3,918 4,120

residential 

care

3,748 2,900 2,887 2,449 2,727

(54.1) (58.1) (63.0) (62.5) (66.2)

home care
3,178 2,094 1,696 1,469 1,393

(45.9) (41.9) (37.0) (37.5) (33.8)

grouphome 

care

775 506 592 648 712

(20.7) (17.4) (20.5) (26.5) (26.1)

아동그룹홈의 비중과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룹홈이 처한 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4,5]. 

2005년부터 국고보조유지사업으로 지방이양되어 중앙

정부 차원의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도 미흡

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집행 자율성 확대로 인하여

[6] 시설 및 보호 대상 아동 지원에 있어서도 지역간 격

차, 불균형이 문제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7-9]. 특히, 그

룹홈과 아동양육시설은 아동복지시설로 두 시설은 보호

아동의 인원수만 다를 뿐 그 목적, 기능, 종사자의 자격

요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원 기준 및 내용

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2019년, 국가인권위원

회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차

별적 대우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린바 있다[10]. 사회복

지서비스는 휴먼서비스 조직으로 종사자, 사람이 곧 도

구로써 고품질의 사업을 수행을 통한 보호 대상 아동들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들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

한 요인이며 그들의 전문성 발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

로 급여, 근로시간, 작업환경 등 생리적 욕구뿐만 아니

라 직업적 안정성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조직 차원

이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형

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그곳에 종사하는 직원과 시

설에 따른 차별적 지원은 종사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

입을 방해하며 소진과 잦은 이직을 야기하여 결국 아동

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저해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때 중요하

게 다루어야 할 원칙들 중 하나는 평등성의 원칙으로 성

별, 지역, 소득, 종교 등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들은 동

등하게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의 문제 해결이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충분한 양과 질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충분성의 원칙도 지켜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룹홈에 대한 운영

비가 충분치 못하고 시설 유형과 지역에 따라 아동이 받

을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어 이러한 원

칙들이 지켜지고 있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11]. 민간

에서 소유, 운영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자원을 

생산해내기 어려운 조직 특성상 조직 외부 환경으로부

터의 정치경제적 요인들에 따라 조직의 성패에 영향을 

받는데 조직이 추구하는 공공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정

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아동그룹홈 재정과 관련한 기본적인 자료도 부

족하며 아동그룹홈에 초점을 두고 재정 규모 및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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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기존 연구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

그룹홈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예산 지원 기준 및 

항목을 분석하여 향후 아동복지 전달체계상에 보완되어

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의 목적은 그룹홈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예산 지원

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그룹홈 운영을 지

원하는데 있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더불

어 향후 과제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

으로 그룹홈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검토 

2.1 아동그룹홈의 기능과 서비스

아동그룹홈은 2004년부터「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법적 근거를 갖고 보호대

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지원을

받는 아동그룹홈의 수는 2021년 기준 총 505개소이다

[3]. 아동그룹홈의 기능과 서비스는 아동권리관점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동에게 유익이 될 때만 

이루어져야 한다. UN의 대안양육지침[12]은 탈시설화 

맥락에서 시설보호에 대하여 아동발달을 위한 질과 환

경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시설보호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아동그룹홈이 외적 측면에서 대규모 아동양육시설을 

소규모화한 것에 그치지 않고,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일

상생활을 보내며 아동의 보편적이고 특수한 욕구를 충

족할 수 있는 아동 중심의 보호, 양육 및 자립지원서비

스가 제대로 제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 시설 

유형별 성과 차이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시

설이나 가정위탁에 비해 그룹홈의 아동들이 평균적으로 

더 나은 발달 성과 지표(예: 삶의 만족도, 행복, 걱정, 우

울, 보호 만족도, 낙인감, 사회적지지, 학교 적응도 등)를 

보인다[4,13,14]. 특히, 그룹홈에서 거주하는 아동들이 

양육 시설 아동에 비해 부정적인 친가정 생활 사건을 더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인감은 덜 느끼고 사회

적 지지와 주양육자와의 관계는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

하며 학교 적응도가 더 높다고 밝히고 있다[4].

2.2 아동그룹홈의 재정지원 구조

아동그룹홈의 운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바탕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재정지원의 범위와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가 된다[10]. 아동그룹홈의 

서비스는 민간보조공급 방식으로 아동복지법 제50조에 

의해 신고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개인 등이 운영

하는 아동그룹홈에 정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조하여 

이루어진다. 인건비 지원을 통한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임금체계의 기본적인 구조는 고정급 방식이다. 고정급 

방식은 임금결정에 대한 특정한 원리나 체계가 없이 업

무지침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대가에 대한 최소한의 보

장금액에 따라 임금이 고정되기 때문에 근속이나 숙련

에 따른 임근 인상이 없어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기 어

려운 구조이다[15].

재정 분권화에 따라 2005년부터 아동그룹홈에 대한 

재정을 지방정부가 60%를 매칭하여 부담하게 되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및 정치적 요인 등에 의해 지역간, 

시설간 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 근로 환경의 차이가 발생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9]. 시설의 유형 및 지역에 따

라 그곳에 종사하는 직원과 운영에 대한 차별적 지원은 

종사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방해하며 소진과 잦은 

이직을 야기하여[16-19] 결국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

해할 수 밖에 없다.

아동그룹홈 운영에 대한 예산 편성 또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예산으로 편성되어 중

장기적 계획하에 안정적으로 재정수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아동학대 및 보호

시설아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2021년 6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그룹홈과 아동학대예산 등 

기금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을 결정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2022년 그

룹홈 운영지원 예산[20]은 여전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기준의 10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인

건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로서 기존 선행 연구들과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그룹홈 재정지원 

현황 자료를 검토하여 아동그룹홈 운영 지원에 있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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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2017년

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간의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항목 중 ‘아동그룹홈 운영지원’ 예산서와 한국아동

청소년그룹홈협의회를 통해 확보한 2021년도 전국 17개

시도별 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및 그룹홈아동 지원

예산 지원 실태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2021)의 아동분야 사업지침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복지

법상 아동복지시설의 재정 지원 항목과 단가를 파악하

였다. 이를 통해 아동그룹홈과 동일하게 보호대상아동의 

시설보호가 이루어지는 생활시설인 아동양육시설 및 학

대피해아동쉼터, 아동 이용시설이기는 하나 유사한 운영 

형태1)를 띠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기준 및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4. 분석 결과 

4.1 아동그룹홈 재정지원 현황

아동그룹홈 운영 지원 예산 규모를 보면, 2018년 

141.1억 원(466개소), 2019년 156.3억 원(482개소), 

2020년 168.6억 원(491개소), 2021년 181.0억 원(505

개소)이었다[3]. 2021년 아동그룹홈 운영 예산은 2020년

대비 약 7.3% 증액되었으나, 그룹홈의 신규 지원 개소 

수의 증가를 반영하면 1개소당 지원 예산은 약 4.3%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그룹홈 운영 예산은 전체 아동복지예산의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보육 관련 예산을 

제외한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은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타 기금 예산을 포함하여 총 2조 6,705억 원이었고

[21], 이 중 보호대상아동 관련 예산은 1,782.2 억 원으로

약 6.7%였다[22]. 2021년 아동그룹홈 운영 지원 예산은 

181.0억 원으로 전체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의 0.68%에 

불과하며, 보호대상아동 예산 중에서도 10.1%의 수준

이다[21].

4.2 인건비 지원의 문제점 

4.2.1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보건복지부 아동 사업 안내에 제시된 아동그룹홈 1인당 

연간 인건비 지원 단가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24,942천원, 2019년 26,189천원, 2020년 27,577천

1) 민간에서 소유, 운영하나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 보조를 통해 운영하는 형태

원, 2021년 28,928천원이었다[15]. 2018년을 제외하고

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약 5%의 인건비 지원 

단가 인상률을 보였다.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2022

년 인건비 기준안은 약 24.5% 인상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인당 연간 최저임금액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8년 16,227천원, 2021년 21,544천원으로[23] 같

은 기간 41.5% 인상된 것에 비하면 그룹홈 인건비 기준

의 인상률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에 비해, 아동그룹홈의 근로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

정이다.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지침[15]의 종사자 

배치 기준에 의거하여 5-7명의 아동이 거주하는 그룹홈

의 경우 시설장과 보육사 외 다른 종사자들을 배치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없다. 이에 반해 대규모 시설인 아동

양육시설의 경우 자립지원전담요원, 사무원, 영양사, 위

생원, 조리원, 간호사, 생활복지사, 임상심리상담원, 사

무국장 등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

정이 되어 있다. 시설의 정원과는 별개로 아동이 적절하

게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은 동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종사자 배치 기준은 소

규모 보호를 지향하는 그룹홈의 근무 환경을 더 열악하

게 만들어 아동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

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15]. 시설장과 보육사는 아동

의 일상생활 보살핌 뿐만 아니라 사무, 회계, 조리, 상담, 

프로그램 제공자, 후원 개발, 안전 관리, 환경 관리, 간호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업들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특히, COVID-19로 인하여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 보육사의 업무는 더욱 가중된 

상황이다. 

또한, 최근 보호아동의 자립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립

지원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자립을 위한 다면

적 요소(일상생활, 직업, 주거, 경제 생활 등)들을 조기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배치 기준(10명 이상 시 

1인 배치)으로 인하여 아동그룹홈에는 해당이 되지 않

음이 확인된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자립지원전담요원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극히 일부로 현재 그룹홈 

중 4곳만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로

[24] 기존의 종사자가 아동 자립을 위한 업무도 부담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소진, 사

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 혼란, 낮은 직무 만족으로 이어

져 결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야

기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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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동종 시설 및 지역 간 차이

인건비 지원의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임금체계의 비

합리적인 구조로 동종 시설 간 그리고 지역 간 종사자들

의 급여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동양

육시설 종사자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

드라인 기준의 100%를 지급 받는 것과는 다르게 아동

그룹홈 종사자의 경우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기본

급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

한 인건비 확보 계획에 따르면[25] 2020년 사회복지시

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9.9%를 목표로 하였으

나 실제 84.3% 확보하는데 불과하였으며 2022년에는 

최종 100%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2022년 정부 

제출안에서도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아동그룹홈의 인건비는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

고 시설장과 보육사만을 구분하여 정액의 기본급을 지

원하여 경력에 따른 처우가 불가능함이 확인된다. 사회

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의 경우 원장, 선임생

활지도원, 생활지도원으로 구분되며 1호봉부터 최대 31

호봉까지 기본급이 달리 책정되어 있다. 2020년 그룹홈 

종사자 실태조사[24]에 따르면 현 시설에서의 근무경력

은 시설장과 보육사가 각각 평균 약 8년, 4년으로 나타

났는데 이를 기준으로 분석할 때, 기본급에서 시설장의 

경우 약 월 1,245천원, 보육사의 경우 월 14천원 정도

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경력이 누적

2) 최소 50천원(경기 일부 시)~556천원(서울)까지 매우 상이함
3) △는 일부 시만 지급하고 있는 경우임. 기본급의 120%(서울, 제주), 연 

200천원(경남) ~ 연 2,000천원(대구)까지 매우 상이함
4) 월 19천원~504천원까지 매우 상이하며 인정되는 근무시간도 각기 다름 
5) 상해보험료, 냉난방비, 안전장비 등 지역마다 용도 및 금액이 모두 상이함.

되어 감에 따라 더욱 심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에서는「시설장과 보육사의 인건비는 지자체 상황에 따

라 예산범위 내에서 직급･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 가

능」하다고 명시하며[15] 이를 지자체의 책임으로 떠넘

기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에서는 Table 2와 같이 2021년 현재 서울, 인천,

강원, 충남, 제주의 경우 별도의 기본급 지급에 있어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서울,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여전히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며 특히 위 5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정 부분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가

심하여 경력에 따른 처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26].

또한,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기본급 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에 의거하여 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

수당, 가족수당을 별도로 지급되는 것에 반해 그룹홈의 

경우 이에 대한 국가의 별도 지원은 전무하며[15] 지역

에 따라 이에 대한 지급 유무 및 지급액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6]. 따라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수당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보장

받는 임금액의 차이는 훨씬 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간 외 근무의 경우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들이 

최대 40시간까지 인정을 받고 있는 반면 아동그룹홈 종

사자의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국가 차원에서 전혀 이루

어지고 있지 않다.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일 평균 근무시

간은 각각 14시간, 11시간에 달하여 주5일 기준 평균 

70시간, 55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27]. 

근로기준법의 최대 주 52시간 근무제도 지켜지고 있지 

pay step

pay for improving 

of work 

condi-tion2)

pay for 

holiday 

vacation3)

overtime 

pay4)

family 

allowance

pay for 

operation5)

pay for 

program 

SEOUL o o o o o - -

BUSAN - o - o - o -

DAEGU - o o - - o -

INCHEON o - o - o o -

ULSAN - o △ o - o o

GWANGJU - o - - - -

DAEGEON - o o - o o -

GANGWON o o o - - - o

GYUNGGI - o △ △ - △ -

GYEONGNAM - o △ - - o -

GYEONGBUK - o - - - o -

JEONNAM - o - - - - -

JEONBUK - - - o - - -

JEJU o - o o o - -

CHUNGNAM o o - △ - - -

CHUNGBUK - o - - - - -

Table 2. Local government support for group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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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뿐 아니라 실질 근로 시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

지 않다. 이 역시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지자체에서 별

도 지원 가능하며,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

비 가이드라인’의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준용」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15]. 실제 시간외근

무수당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실태는 인건비와 마찬가

지로 매우 한정적인 지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다[26]. 

4.3 운영비 지원의 문제 

국고보조금에서 아동그룹홈에 지급되는 운영비 단가

는 2021년 기준 월 336천원이었으며 2022년 예산안에 

근거하면 21년 대비 4.4% 인상된 351천원이다[15]. 운

영비 기준 단가를 소비자물가누적상승률과 비교를 해보

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물가누적상승률이란 연도별 소비

자물가상승률을 단순히 합한 수치가 아니라 특정 연도

의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다음 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쇄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최종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뜻한다. 이는 특정 기간 동안의 연도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종합해서 물가 인상에 대한 체감을 확실

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28]. 이 같은 방식으로 기준연도

(2007년)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2007년

부터 2021년까지 소비자물가누적상승률은 35.3%가 된

다. 이와 비교해보면 그동안의 그룹홈 운영비 지원 단가

는 약 24.5% 인상된 수준으로 체감적으로 소비자물가 

인상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룹홈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연료비, 공공요금, 보험

료 등 아동 양육을 위해 필요한 시설 유지를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는 2021년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

업 지침을 기준으로 아동양육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지역아동센터와 비교할 때 낮은 금액으로 분석된다. 아

동양육시설의 경우 보장시설로 인정되어 1인당 생계급

여가 나오며 월동대책비(연 40천원), 특별위로금(연 80

천원)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 운영을 위해 아동 개

인별 부가급여(월 121천원), 시설당 기본 운영비(월 

620천원)까지 더해진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기본운영

비 단가가 월 677천원이며, 10인 미만 지역아동센터는 

사업비 포함하여 월 3,190천원이다[15]. 아동분야 사업

지침 및 예산서에 운영비 지원단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유사 아동복지시설 간 운영비 지원이 차이가 발생

해야 하는 근거가 매우 모호하다.

그룹홈의 운영비 부족을 야기하는 요인 중 하나는 전

월세 등 주거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이다. 그룹홈

의 운영 주체는 전체의 73%가 개인으로 그 중 38.9%만

이 주거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외는 모두 전세, 월세, 무

상대여의 형태로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다[15].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에도 매입임대의 경우 공동생활가정을 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2019년 기준, 매입임대의 

4.2%만이 85m2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29] 시설

설치 규정 상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에 반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로는 자산취득이나 

임대료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오롯이 시설장 개인

사비, 후원금으로 충당으로 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그룹홈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전월세 비용의 증가, 잦은 이주 등 주거

와 관련된 문제를 이중, 삼중으로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동이 주거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기준임대료의 

60% 지급받을 수 있는데6)(2021년 기준 평균 135,300

원) 지자체에 따라 해당 급여가 나오지 않는 곳도 있어 

운영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30]. 운영비의 경우에

도 지자체에 따라 냉난방비, 상해 보험료, 환경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기도 하나 이 역시 지역

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26].

4.4 사업비 지원의 문제 

그룹홈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은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겪는 생활 사건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불안, 학대 및 

방임으로 인한 인지정서상의 발달 지연, 향후 자립과제 

등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이외에도 개입이 필요한 과업

[31, 32]들이 산적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설 종사

자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아동들은 장애인 시설로 배

치되지만 심하지 않은 경계선에 해당되는 아동은 그룹

홈이나 아동양육시설에 배치되는데 이들의 숫자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8]. 아동자립지원단(2017)

의 실태조사에 참여한 221개 기관 중 180개 기관

(81.4%)의 종사자들은 경계선 지능으로 진단받았거나 

의심되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고

된다[33]. 또한,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로 보호조치되는 

아동의 비율이 2012년 16.2%에서 2020년 42.9%로 증

6)「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

함)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 (아동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공동생활가

정,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체험홈,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

동생활가정 등 포함) 등에 거주하는 경우 수급자의 거주 안정성을 위해 

운영주체(법인 또는 개인), 시설 유형(자가, 임차), 정부지원(운영비·인건

비)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임대료의 6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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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다[1]. 즉, 개입이 필요한 아동의 수가 늘어나

고 있으며 더불어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도 다양해

지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나눔교육, 사회적 기술 증진 프로

그램,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에

서 진행된 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라 아동들의 심리사

회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4]. 뿐만 아니라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시설의 프로그

램 지출이 높을수록 아동들의 사회적지지, 학교적응, 생

활만족도,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음

주나 흡연 등과 같은 부정적인 지표를 낮추는 데에도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13,3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 공

동생활가정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명

시할 뿐, 프로그램을 위한 별도의 사업비는 지원되고 있

지 않다. 물론, 보건복지부의 그룹홈 운영 지침에 따르

면 아동 개인별 직접지원(생계･급식비, 피복비 등) 항목

으로 최소 시설생계급여 이상 지출한다는 조건 하에서 

아동들이 받는 생계급여를 시설 회계로 편입하여 아동

을 위한 직간접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룹홈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충분하

지 않는 상황에서 아동의 생계급여에서 프로그램 사업

비로 지출가능한 부분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사업비

의 경우에도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건비나 

운영비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에 따라 추가 지원하고 있

기도 하나 대부분 종사자 교육비 보조 정도에 그치고 있

으며 이마저도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26]. 이

에 그룹홈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업, 개인 등의 경로를 통

하여 자체적으로 후원금 모금이나 자원 연계를 통하여 

사업비를 마련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력 

부족 상태에서 사업기획, 프로포절 작성 등 후원금 개발 

및 자원 연계 업무까지 가중되는 경우 열악한 종사자 처

우와 맞물려 아동 돌봄의 질이 더욱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 

한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 운영비와는 별도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학대 피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심리치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를 별도

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되는데 사실상 그룹홈에

서 보호 받고 있는 아동의 72.7%가 학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24]. 학대피해아동의 높은 비율로 

인해 2020년 기준 학대피해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1,766명 중 714명이 지역사회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아

동그룹홈에 보호 조치되었다[1]는 점에서 ‘학대피해’라

는 특수한 성격은 두 시설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룹홈 아동들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

기 힘든 상황이다. 아동치료재활지원사업은 그룹홈 아동

의 수요는 많으나 공급량이 적어 그룹홈 전체 거주 아동

의 4.6%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33]. 아동권리보장

원의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또한 10% 

미만의 그룹홈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된다[35]. 아동그룹

홈에서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종사자가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을 이수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그룹홈의 근무상황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지적

된다. 

5. 개선방안

그룹홈 운영은 동종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양육

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리고 여타의 사회복지시

설과 비교해봤을 때 종사자 처우를 포함한 운영비 및 사

업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첫째, 그룹홈 종사자들의 업무 투입에 따른 공정한 보

상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 체계의 

변화가 반드시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인

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용하여 경력에 따른 호봉제 

적용 및 수당 지급을 위한 국고보조금 예산 배정이 무엇

보다 필요하다. 특히, 국고보조금에 매칭되는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에 따라 인건비 지원 규모에 격차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는 정책 방안이 별도로 강구되어야 한다. 

인건비 지원 체계의 방향은 1단계로 사회복지 자격 및 

경력을 반영한 기본급이 마련되어 기본급의 격차가 없

어져야 하며, 2단계로는 근속, 직무 및 역할에 따른 종합

적인 임금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종사자 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 충원, 출산 및 

질병 등에 따른 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 장기근속 휴

가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을 통해 종사자들이 쉼, 수면, 근

로 시간 등 안정적인 근로 환경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종사자의 다중 역할 수행은 전문적 사회

복지실천 활동을 요하는 영역에서 전문성 저하를 야기

할 수 있다. 직원에게는 혼자 감당해야 하는 영역과 시

간이 커서 부담감이 높고 직원 1명의 부재가 아동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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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수 밖에 없다. 일본의 아동양육

시설 소규모화 정책[36] 및 EU 국가들에서 시설보호를 

제한하려는 과정[37]을 살펴보면, 역량 있는 직원의 안

정적인 존재, 근로조건의 배려, 연수 기회의 확보, 위험

관리 지원, 수퍼비젼 체계 마련 등이 중요한 요소로 보

고된다. 

지속적으로 대규모 시설 보호에서 가정과 같은 형태

의 보호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호아동

의 수로 종사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적 제도이

다. 선행연구에서도 정부가 시설의 소규모화를 지향한다

고 하면서도 대규모일수록 지원이 더 많아지는 모순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8]. 따라서 아동 

인원에 따른 종사자 배치 기준에서 벗어나 그룹홈 특성

에 따라 자립, 후원개발,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등 사회복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생활복지사, 자립지원전담요원 등)을 추가로 배치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운영 지원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아동양육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룹홈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동종 시설간의 

적정 운영비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선 아

동생활시설들이 기관의 미션, 지역사회 특성, 사회문화

적 필요에 따라 시설 전환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그룹홈이 운영되기 위

해서 필요한 운영비 총량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아

동양육시설의 보호서비스의 비용-효용성을 추정한 강현아

외[38] 연구에서 아동 1인당 보호비용이 2010년 기준 

약 1,360만원이었으나 이후 연구가 없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적정 운영비 산출을 위해서는 아동그룹홈

및 시설의 체계적인 정보공개시스템이 필요하겠다. 

가정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그룹홈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며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어 대부분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과는 다르게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운영비 지원에 

있어 이 부분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

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해당 공급면적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더불어 보건복지

부에 제시하고 있는 시설 운영 지침에 맞게 그룹홈이 운

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일례로 보건복지부는 안

전 및 환경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며 종사자의 안

전 관련 자격증 이수, 공기청정기 관리 등 매우 구체적

으로 지침들을 제공하면서도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지

원하는데에는 지극히 소홀하다. 따라서 지침,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건비 및 운영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사업비

도 함께 지원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비 지

원 기준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그룹홈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프로그램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한 기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 아동이 어

느 지역이나 시설에 배치되어도 충분한 양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인지, 정서, 사회성 등 

복합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그룹홈에 

입소하는 사례들은 증가하는데 반해 자체적으로 지역사

회 자원 연계, 모금 개발을 통한 개입은 현재 그룹홈의 

여건상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심

리검사 및 치료, 인지강화 프로그램, 사회성 발달 프로

그램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사업비나 인건비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사업비에는 아동을 대상으

로 하는 프로그램 지원비 이외에도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비가 포함되어 아동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그룹홈 자

체적으로도 전문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

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들이 뒤따

를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룹홈 운영 지원부족의 문제는 전체 사

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아동복지예산이 극히 미미한데

따른 문제로 아동복지예산의 파이를 증대하기 위해 대

안 마련 및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국의 그룹홈 시설

들이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고 지자체별 예산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

여 지원의 균등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요

보호아동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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